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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구조가 결합하여 65세 이상 노인빈곤에서 나타낸 

성과와 그 경로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빈곤은 연금제도만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 당시 노동시장 구조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근로 당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의 정도가 각각 노인빈곤 유발과 예방

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각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관대한 공적연금만으로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노후최저소득보장이 취약할 때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조합 역시 적절한 수준의 노후최저소득보장에 있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더불어 노후최저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다층

체계를 구성하는 제도 간 역할분담이 보다 명확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연금제도, 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 노인빈곤,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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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지난 20년 가까이 사회정책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이미 급속도로 팽창해버린 연금재정을 개선

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1980년 중반, 당시 유럽 전역에서 공적연금 재정이 전체 공공지출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개혁을 둘러싼 강한 압력에 노출되었다

(Pierson, 1994; Schuludi, 2001; Myles, 2002). 연금재정의 개선을 위해 모수적 조정과 같은 경로

의존적 연금개혁 외에도 공･사연금 혼합(public-private pension mix), NDC 전환과 같은 구조 

개혁을 비롯하여 각국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화시켜 나갔다(Holzmann & 

Hinz, 2005; Ebbinghaus et al., 2011).

문제는 연금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축소만이 이루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노

인빈곤으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에 있다. 유연화, 이중화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는 과거와 달리, 공적연금의 안정적인 기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최영준, 2013). 고용상

태가 불안정해지면서 반복적으로 실업을 경험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비정형 근로의 증가는 결

과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이력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찍이 Esping-Andersen(1990)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시장 지위의 재생산은 국가별 연금체제의 구성에 따라 상

이한 양상을 나타내나, 사회적 배제나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불이익은 복지국가에 의

해 재생산되거나 부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탈산업화 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근로 당시 불안정한 고용 이력을 가진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소득비례형 연금제도에서의 기여 이력이 불충분한 탓에1) 노후보장이 취

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Hinrichs & Jessoula, 2012), 이는 곧 심각한 노후빈곤의 문제로 이

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소득 측면에서의 문제는 노

동시장에서의 원인 외에도 각국의 연금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부정합성을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공

적연금에서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강한 비스마르크형 국가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탈산업화에 따라 변화

하는 노동시장에 연금제도가 적절하게 조응해 왔는지, 취약계층의 노인빈곤 위험에 어떤 식으

로 대응해 왔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연금개혁의 영향이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노동

시장 구조와 연결하여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연금개

1) 기업연금에서 소득유지 기능(소득비례적 성격)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베버리지형 국가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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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을 다룬 기존 연구들의 한계에서 시작된다. 성과 분석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연금개혁

을 통해 각국이 재정적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과 적정성(adequacy)을 어느 정도 달성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유호선, 2013; 정창률･권혁창, 2016 등). 해외연구들의 경

우에도 주로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거나(Grech, 2012; EU, 2012; 

Blake & Mayhew, 2006), 개혁 전후 달라진 급여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 – 소득대체율 및 

빈곤위험 변화 – 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예로, Van Riel et al.(2003)은 EU 국가들에서 

실시된 연금개혁으로 인해 2000년 약 74%에 달하던 평균 소득대체율이 2050년이 되면 58%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체로 연금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Peaple, 2004; Hering, 2006; Martin & Whitehouse, 2008; Orbán & Palotai, 2005; Van de 

Covering et al., 2006), 특히 공적연금의 관대성이 약화될 경우 노인층의 빈곤위험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Zaidi et al., 2006).

다수의 연구들에서 연금개혁의 영향이 인구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입증하였다. 개혁

으로 인한 급여손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Fultz & Steinhilber, 2003; 

Bonnet et al., 2006),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후세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

다(Bottazzi et al., 2005). 그 외에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축

소지향적 개혁으로 인하여 빈곤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tlikoff et al., 2006; 

Fonseca & Sopraseuth, 2006; Dekkers et al., 2009). 이처럼 연금개혁이 동반한 공적연금의 축

소가 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인 것에 반해, 적정성의 하락을 보완하기 위

한 노후최저보장 영역에서의 정책 조치, 혹은 노동시장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노후의 적절한 소득유지와 빈곤예방으로 설명되는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은 연금제도에 국

한된 것이 아니라, 기여가 이루어지는 당시 노동시장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Hinrichs & Jessoula, 2012)에서 이 둘을 결합하여 빈곤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결합할 때, 실제 노인빈곤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지, 성과 창출의 경

로(path)는 어떠하였는지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이론적 논의로 연금개혁을 추동하는 내생적 압력의 하

나인 탈산업화 노동시장으로의 구조 변화, 그리고 연금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의 양상 - 모수적 

조정, 재구조화, 재조준화 측면 – 을 살펴본다. 3장은 분석방법과 분석자료, 조건 정의를 다루

며, 4장은 분석결과에 관한 것으로, 시점별로 연금제도가 노동시장 구조와 결합하여 노인빈곤 

측면에서 나타낸 성과와 그 정책조합들을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분석내용들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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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2. 이론적 논의

1) 탈산업화 노동시장으로의 구조 변화

복지국가의 개혁을 추동하는 이면에는 외생적 압력 – 지구화 - 과 내생적 압력이 존재한다. 

이때 ‘내생적 압력’은 복지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압력으로, 신사회

적 위험에 기반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Gough, 2001; Van Kersbergen & 

Vis, 2014). 내생적 압력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고령화, 가족구조 및 젠더관계의 

변화, 탈산업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다(Gough, 2001). 

‘탈산업화’는 일국의 총고용에서 1,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

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Block, 1990; Iversen & Cusack, 2000; Wren, 2013).2) 서비스업을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은 저숙련, 저임금 일

자리들로 구성된 특정 성격의 서비스 – 주로 개인서비스와 사회서비스 – 일자리들이었다.3) 탈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의 주된 내용은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 개편, 과거 제조업에 

종사했던 미숙련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예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을 전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개입이 커졌다. 여기서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신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것에 있다. 다만 그 시

기(timing)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Bonoli, 2007), 복지국가는 저마다 상이

한 방식으로 신사회적 위험의 정도를 낮추고, 재할당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받게 된 것이다

(Van Kersbergen & Vis, 2014). 

서비스업이 확대된 사회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대거 불안정 노동(precarious labour)에 포

진되고, 소득불안정과 사회보장에서의 불안정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서정희･이지수, 2015). 복

2)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고(Kollmeyer, 

2009), ‘고용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는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충분히 상쇄하는 수준

이었다.
3) Offe(1985)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이 임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제조업에서의 노동과 유사하지만, 경제적 효율성

에 기초한 합리성이 서비스 노동에 동일하게 내재된 것은 아니라며 이를 정의함에 있어서 개념적인 분화

(seperation)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탈산업화 노동시장에서는 제조업이 지배했던 과거와 달리, 

직업과 노동의 영역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정이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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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 황금기 당시 교육수준이 낮거나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못한 이들조차 제조업에서 제공

되는 안정적이고, 비교적 괜찮은(decent)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고용되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Marx & Nolan, 2014). 탈산업화로의 이행이 단순히 저숙련 노동에서 더 높

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Autor et al., 2003). 이 같은 탈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시장 수요의 변동에 민감한 서비스 부문

의 확대는 비정규 고용의 꾸준한 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정이환 외, 2003). 

결국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는 이전보다 유연한 고용관계를 필요로 했고, 과거의 표준적

이고 안정적인 고용관행과 충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Esping-Andersen, 1996; 1999). 탈산업

화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단독 생계부양자로 기능하지 못하며, 때

문에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Esping-Andersen et 

al., 2002). 이 같은 탈산업화 노동시장으로의 변화로 인해 산업화 단계에 남성노동자 – 남성생

계부양자 – 의 표준적 고용관계(SER)에 기초하여4) 설계된 공적연금제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960년대 이후 제조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오늘날 유럽 국가들

에서 고용은 안정성(security)보다는 유연성(flexibility)에 기반한 서비스 부문에 의존하는 특성

을 나타낸다(Clasen & Clegg, 2012). 과거 지배적이었던 표준적 고용관계는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기간제 근로,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와 같은 비정규 고용으로 대체되었고, 각국

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규 고용에 대한 규제를 큰 폭

으로 완화하였다. 그 결과, 탈산업화 노동시장은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로 양분되

는 ‘이중화’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고용보호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

호의 하락 폭이 크게 두드러진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한계적 유연화(flexibility at the margin)의 방식으로 비정형 근로 비중을 높여 노동

시장의 분절성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Cahuc & Postel-Vinay, 2002).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중화(dualization)’은 정책이 각기 다른 범주에서 수급자에게 부

여되는 권리나 자격 등을 차별화시키는 과정을 뜻한다(Emmeneger & Häusermann, 2012). 노

동시장 측면에서는 분절화의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일자리가 정규 일자리와 비정규 일자

리로 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 고용은 과거 표준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고용관

4)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는 정규교육이 종료된 후 은퇴시기까지 근로기간

을 특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전일제, 종속노동이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Hinrichs, 2010). 무기계약

(open-ended), 전일제(full-time), 종속고용(dependent employment),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 별도의 정부

(재정)지원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Eichhorst & Ma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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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일컫는 것으로써(Eichhorst & Marx, 2010) 시간제, 임시직이 대표적이며, 다수의 국가에

서 증가 폭 역시 두드러지는 추세이다(그림 1 참조). EU 국가들에서 임시직 근로의 비중은 

1980년 이후 연간 15~20% 가까이 증가해 왔고, 이는 총 고용증가 폭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

다(Esping-Andersen, 1999). 앞서 언급하였듯 탈산업화는 과거 제조업의 영역에서 숙련된 남

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었고, 저숙련 일자리와 숙련 일자리

가 혼재하는 이중화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시간제 근로(상), 한시적 근로(하) 비중(1987~2014년)
(단위: %)

주 1) 오스트리아의 경우, 시간제 근로에 관한 1987~1994년의 수치가 부재함. 
주 2)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한시적 근로에 관한 1987~1994년의 수치가 부재함.
자료: OECD(2018), Labour Stat. Part-time employment rate (indicator), OECD(2018), Labour Stat, Temporary 

employment (indicator) (2019년 6월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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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여성의 유급노동은 가사노동과 유사한 형태 – 돌봄 관련 직종 – 로 구성되거나 단순서

비스직에 한정되고, 이러한 직종들은 주로 시간제,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 노동에 포진되어 있

다. 과거 제조업 당시와 비교할 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직종이 급증하였고, 여기에 여성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노동력의 여성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이후 네덜

란드와 스웨덴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내부적-수량적 유연화’라는 고용상의 유연화 맥락에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스웨덴

의 경우에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전환을 목표로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여성의 시간제 일

자리를 증가시켰다(김영미, 2011). 양국 모두 시간제 근로가 나름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했다

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비정형 근로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유연안정성

(flexicurity)’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유연안정성은 자본의 유연성(flexibility) 요구와 노동의 안

정성(security) 요구를 결합한 것으로(조돈문, 2014), 유연한 노동시장과 고용에서의 안정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통합모델(European Social Model)을 추진하는 차원

에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결합할 때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고,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중심

으로 점차 확산되었다.5) 

2) 연금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의 양상

(1) 모수적 조정

유럽 국가들은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부양비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이라 불리는 점진적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6) 1980년대 후반까지 비스마르크형 연금제도를 가진 대륙유럽 국가들

에서 연금재정의 적자는 별도의 축소조치 없이 기여율을 높이거나 정부재정 등을 통해 보전되

었으나, 이후에는 모수적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

탈리아와 스웨덴을 제외한 대륙유럽 국가들은 제도상의 큰 변화 없이 기존의 공적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수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예로, 독일은 1990년대 초반까지 별다

른 제도 변화 없이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의 ‘단기적 안정화’ 차원에 머물렀다(Schuludi, 2001). 

모수적 조정은 수급개시연령과 기여율의 상향조정, 기여 및 수급요건의 조정, 급여연동방식 

및 급여산식 조정, 그리고 조기은퇴에 대한 패널티 강화를 골자로 한다. 모수적 개혁의 세부 내

5)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다룬 장(각주 37)에서 유연안정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6) 모수적 개혁은 공적연금의 기본 원리는 유지하면서 기여와 지출의 수지불균형을 개선하여 재정고갈시점을 

늦춰나가는 점진적･미시적 접근방식을 의미한다(양재진･민효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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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해당 국가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모수적 개혁의 주요 내용

개혁 조치 특징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가입자의 기여기간을 늘리면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늘어난 수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기여율 상향조정
초과재정으로 적립금(reserve fund)을 확보할 수 있고, 고령화로 인해 증가할 미래 공적연
금 재정으로 사용 가능; 기여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 미래의 지출규모도 커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기여/수급요건 조정
조기/완전노령연금 수급조건을 강화하고, 최소 가입기간(qualifying years)을 줄이는 방향
으로 변동되는 추세; 수급요건의 강화는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동일한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최소 기여기간 축소는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음

급여연동방식
조정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에 연동, 또는 동결시켜 급여의 실질가치를 변동시킴

급여산식 조정 급여 산출 시 과거소득의 재평가 조정;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자동조절장치의 도입

자료: 권혁창 외(2018)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2] 유럽 국가들의 모수적 개혁 내용(1995~2015년)

구분
수급개시
연령 조정

기여율 조정
기여/수급
요건 조정

급여연동
방식 조정

급여산식 조정

오스트리아 ○ ○ ○ ○

스위스 ○ ○ ○

덴마크 ○ ○

독일 ○ ○ ○ ○ ○

프랑스 ○ ○ ○ ○ ○

이탈리아 ○ ○ ○ ○ ○

네덜란드 ○ ○ ○

스웨덴 ○ ○ ○ ○ ○

영국 ○ ○ ○ ○ ○

주) 스위스는 여성에 한하여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조정
자료: Zaidi et al.(2006), OECD(2015), EU(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서구 국가들은 1980년대까지 노동축소(labour shedding) 차원에서 조기은퇴를 유도했던 방

식 – ‘bloodless agreement’ - 에서 벗어나,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였다(Ebbinghaus, 2005). 많은 국가들이 조기연금의 수급요건을 강화 - 조기은퇴 시 급

여를 감액 - 하고, 은퇴 연기 시 급여를 증액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은 조기 

수급 시 연 3.6%의 급여를 감액하고, 연기 시 연 6%를 증액하는 등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록 급여 측면에서 유리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OECD, 2017). 

조기은퇴의 제한에는 노령층의 취업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이 동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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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Initiative 50 Plus’ 정책을 통해 콤비임금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중반 이

후 유럽 사회정책에서 활성화(activation)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정책적으로 독려되

어 온 조기퇴직이 연금재정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인

센티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백인립, 2010).7) 또한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

에서 근로에서 퇴직으로의 유연한 이행과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점진적 퇴직제도(gradual 

retirement system)’를 정책적으로 독려하기 시작하였다.8) 점진적 퇴직은 고령 근로자들의 근

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문제를 부분연금(partial pension)과 같은 별도의 제도

적 장치를 도입하여 보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 급여를 직접 삭감한 경우는 오스트리아가 유일하며(Knell, 2005), 그 외 

국가들은 미래에 지출될 급여에 대하여 간접적인 급여축소방식을 택하였다(김용하, 2011).9) 이

런 가운데 공적연금의 급여연동방식(indexation)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대체로 물가상승률

에 연동할 경우 임금상승률보다 급여수준이 하락하게 된다(Grech, 2012). 그 예로, 영국은 1980

년대 대처정부 당시, 근로소득에 연동하던 기초연금(BSP)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킴으로써 공적

연금에 대한 지출을 크게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Ogus et al., 2003).10) 프랑스의 경우에도 

세 차례의 개혁을 통해 급여연동기준을 물가상승률로 바꾸었고,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도 함께 변경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의 경우 급여산출을 위한 기준소득기간

을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으로 바꾸는 등 급여산식을 재조정하였다. 실제로 1998년 개혁 이

전에 스웨덴 소득비례연금(ATP)은 30년 가입을 전제로 개인의 가입기간에서 최고 15년 소득만

을 고려 - ‘15/30’ 조항 – 하게끔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2013년 이후)는 

인구학적 변화와 경기변동에 따르는 자동균형장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를 도입하였

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2010년 처음으로 자동균형장치가 작동하여 급여수준이 3.5% 하락하

기도 하였다. 

한편,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여율의 변화는 정치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점진

7) 네덜란드처럼 조세 차원에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기은퇴를 제한한 경우도 있다. 네덜란드는 65세 

이전에 조기은퇴 시 기초연금과 기업연금 모두 조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네덜란드는 

모든 연금급여에 대하여 EET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에는 기업연금과 조기퇴직연금에 대

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하였다. 
8) 1976년 스웨덴에서 최초 도입된 점진적 퇴직제도는 “특정 연령 이상의 고령 근로자들이 단계적으로 근로시

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퇴직할 수 있게 하는 퇴직이행 지원제도의 하나”이다(Stitzel, 1987; 이정우, 2015: 

193 재인용). 점진적 퇴직제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정우 외(2006), 방하남 외(2009)를 참조하시오.
9) 오스트리아처럼 직접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OECD 국가 가운데 헝가리, 일본, 한국, 

터키가 급격하게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다.
10) Land(2004)는 “기초연금의 급여연동기준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2000년대 초반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급

여수준이 주당 30파운드 가까이 올랐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정창률, 2012: 117 재인용).



260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3호

적으로 이루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 기여율이 이미 20%에 육박하던 대륙유럽 국가들은11) 

기여율 상승이 소폭에 그치는 모수적 개혁에 머물렀고(Palier & Martin, 2008), 90년대 중반 이

후에는 다른 방식의 모수적 조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2) 재구조화(restructuring)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국가들의 연금개혁 방식은 과거 국가주도 하의 공적연금 중심에서 

벗어나 외형적으로 공･사적연금이 조화를 이루는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Clark, 2003; Ebbinghaus & Gronwald, 2011; 김

용하, 2011; 유호선, 2013; 정창률･권혁창, 2016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단계별로 의무 또

는 임의가입의 적립식 사적연금을 도입하였다. 

이 같은 구조적 개혁은 연금체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의미한다. 그 본래 

사회보장에 있어서 재구조화는 민영화나 시장화가 대표적이며(Van Kersbergen & Vis, 2014), 

정책개수의 감소나 수단의 삭감(cut), 정책집약도의 약화 등 복지국가의 해체(dismantling)라 

불리는 조치들도 여기에 해당한다(Pierson, 1994). 기존의 DB방식에서 DC방식 또는 NDC로 전

환하거나, 최저연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연금제도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 역

시 여기에 포함된다(백인립, 2010).12) 다만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을 NDC로 전환한 스웨덴과 이

탈리아와 경우에도 기여와 급여 측면에서의 모수적 조정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모수적 개혁

과 재구조화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대체로 개혁 초기에는 모수적 조정을 실시하고, 이후

에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연금개혁은 다

소 이례적이다.

재구조화의 전형적인 양상은 ‘공･사연금의 혼합(public-private pension mix)’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1994년 세계은행이 노후소득보장의 3층 모형을 제안하면서 적립식 연금제도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 이후 기업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이 점차 확대되었고(그림 2 참조), 그 중에서도 유연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DC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Arza & Kohli, 

2007; Ive Marx & Nelson, 2011). 노동시장에서 유연한 고용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점차 일반

화되면서 기업연금 영역에서는 DC형이 갖는 적립식 구조, 통산성(portability), 지배구조가 과

거 DB형과 비교할 때 노사 양측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DC형 제도가 

11)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기여율은 28.3%로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2) 백인립(2010)은 모수적 조정을 ‘구조내부의 변화’로, 구조적 개혁을 ‘재구조화’로 구분하여 영국, 스웨덴, 독

일의 노령연금 개혁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때 재구조화의 개념은 급여의 폐지, 대체, 도입이라는 변화의 결정

적 계기(moment)를 통과한 개혁일 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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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1년 리스터개혁을 실시하여 임의가입의 완전적립식 

사적연금을 확대함으로써 공적연금의 급여 축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13)

다만 사적연금의 강화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결여된 제도 특성상 가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

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예로 독일의 연금개혁은 사적연금이 향후 발생할 연금격

차를 보완하지 못하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Hinrichs, 2010; Ebbinghaus, 2018). 결국 다층체계로의 이행은 전보다 더욱 다

각적인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가입과 수급 측면에서의 

격차 – 특히 성별 격차(gender gap) -를 발생시키고, 기업연금의 경우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Frericks et al., 2006; 2007).14)

[그림 2] 유럽 주요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 비중
(단위: %)

      주)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사적연금의 자산 비중을 ‘GDP 대비 비중’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OECD(2018), Pension Stat(pension asset indicator)을 바탕으로 재구성. (2019년 6월 접속)

(3) 재조준화(recalibration)

복지국가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전면적 재조정(recalibration)의 맥락에 따르면, 재조준화 차

원의 개혁은 사회정책의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킨다. 이에 재조준화는 현재 사회급

여의 목적과 수요에 조응하게 만드는 일련의 개혁으로 정의할 수 있다(Pierson, 2001). 다시 말

13) 그 결과, 후세대로 갈수록 전체 노후소득에서 리스터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Börsch-Supan & 

Wilke, 2004). 이로써 리스터연금은 독일의 연금체계를 다층으로 전환하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EU, 2015). 
14) 기업연금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2층에서의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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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사회적 위험이나 새로운 정치적 요구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변화시키거나 

갱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성 평등이나 개인화와 같

은 탈산업사회에서의 가치와 조화가 상당 부분 지체된 가운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대륙유럽을 중심으로 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Häusermann(2010)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 변화를 ‘표적화

(targeting)’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급권 강화를 ‘재조준화’로 정의한 바 있다. 개념적 측면에

서 표적화는 공적연금에서 기여-급여의 연계를 완화하는 것이고, 재조준화는 연금수급권을 고

용이력과 무관하게 보장하여 기여-급여의 연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이 두 개념의 경계가 대단히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조치’들을 모두 ‘재조준화’로 통칭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양상 – 
모수적 조정, 재구조화 – 이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미래 급여지출을 감소시키고자 비용억제

(cost-containment)를 목표로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연금제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노인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것

에 있다. 노후최저보장제도는 노년기 빈곤완화,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근로 당시 불완전한 

고용 이력을 가졌던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기여-급여의 연계 

강화, 미래 불확실성을 동반한 DC형 연금제도로의 전환, 급여의 물가연동 등을 포함한 서구 국

가들의 축소지향적 연금개혁 조치들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최저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Goedemé, 2013). 유럽 주요국의 노후최저보장제도를 보다 자세히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유럽 주요국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분류15)

구분
최저연금 기초연금

(거주 기반)
범주형 사회부조

means-tested pension-tested 비조사

비스마르크형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 독일, 이탈리아

베버리지형 -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스위스

주 1) 저자 구성.
주 2) 이탈리아의 1996년 이전 가입자는 최저연금, 이후 가입자는 사회부조(노령부조)에 해당

3. 분석방법 및 조건(conditions) 정의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9개국의 연금제도 변화 – 공적연금제도의 관대성, 노후

15) 이에 기초하여 ‘재조준화’에 관한 조건을 정의하였다(3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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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보장 - 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결합하여 실제 노인빈곤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나

타냈는지, 시점별로 성과 창출의 경로(paths)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연금체계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교차시켜 유럽 9개국 –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 을 선정하였다(표 4 참조). 

전체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4개의 시점(1995~1998년/1999~2002년

/2003~2006년/2007~2010년)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다른 사례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단, 연

금제도의 특성상 기여와 수급시점에서의 시차(time-lag)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여가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에 관한 원인조건의 경우, 분석시점을 더 이른 시기로 설정하였다. 특히 

기여 이력과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연계된 소득비례형 연금제도의 경우, 그 특성상 기여가 이

루어지는 근로 당시의 노동시장 조건들 –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이 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론상으로는 근로시점(은퇴 전)과 수급시점(은퇴 

후)에서의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하지만,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분석국가들에

서 자료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1995년)와 시차를 최대한으로 둘 

수 있는 1987년을 노동시장 관련 조건들의 시작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표 4] 분석대상의 선정: 분석국가16)

구분
노르딕 대륙유럽 남부유럽 앵글로색슨

사민주의 보수조합주의 자유주의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
(NDC 전환)

스웨덴 이탈리아

소득비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베버리지형

기업연금 중심 
다층체계

네덜란드
스위스

전통적 기초보장 덴마크 영국

16) 국가명칭의 약어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AT), 스위스(CH), 독일(DE), 덴마크(DK), 프랑스(FR), 이탈리아

(IT), 네덜란드(NL), 스웨덴(SE), 영국(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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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노인빈곤에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조건들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사례중심 연구에 기초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은 각 

원인조건의 영향이 독립적임을 가정하지 않고, 결과를 담보하는 다양한 원인조건들을 인정하

게 된다. 즉 사회현상을 다루는 비교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인 사례중심방식(case-oriented)과 

변수중심방식(variable-oriented)을 전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까닭에(안상훈, 2002), 제도를 

질적 측면에서 보다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17) 

기존의 사례중심연구(QCA)가 고전적 집합(crisp-set) 이론에 따른 0(present)과 1(absent)만

을 사용한 이분법적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퍼지셋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다양한 집합 안

에서 다양한 정도(degree)와 소속(membership)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Ragin, 2000; 

2008). 즉 Fs/QCA는 기존의 사례중심연구가 분석의 깊이(depth)를 강조한 반면, 적은 사례수

에 제한되어 있던 단점과, 변수중심연구에서 폭(width)을 강조한 반면 다양성과 복잡성을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최영준, 2009). 따라서 Fs/QCA는 small-N과 large-N

의 중간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수중심연구가 일반화를 위한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자

료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Fs/QCA는 각 사례들이 가지는 다양성을 고

려하고, 여러 원인조건들의 결합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도출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모두를 

찾아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동선, 2013). 

3) 분석자료 및 조건 정의

본 연구의 결과조건은 ‘(중위소득 60% 대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되며, 원인조건은 연

금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특성들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표 5] 참조). 

17) 사례중심연구는 small-N에 관한 것으로, 소수 사례가 갖는 의미와 특징에 중점을 두고 함의를 도출하는데, 

이 경우 현상의 일반화보다는 다양성(variety)에 초점을 둠으로써 현상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Rimlinger(1971), Stephens(1979), Skocpol(1992) 등이 소수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비교연구의 관점에

서 국가별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다뤘다. 반면 변수중심연구는 large-N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사례를 다

룸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Ragin, 200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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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합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조건 설정

구분 속성
조작적 정의
(측정기준)

분석자료

출처 수집기간

원인
조건

연금제도 
변화

모수적 조정 공적연금 관대성지수(PGEN) CWED

1995-2010
재조준화

(단독가구 기준)
노후최저보장제도의 평균임금 대비 

최대 급여액의 비율(%)

SSPTW, MISSOC, 
각국 정부기관 및 

통계청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

고용보호
정도

(유연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EPL)

OECD
(Labour Stat.)

1987-2002

이중화 정도
한시적근로/임금근로자(%)

시간제근로/임금근로자(%)

결과
조건

노인빈곤
(중위소득 60% 대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Eurostat

(EU-SILC Survey)
1995-2010

먼저 원인조건을 살펴보면, ‘모수적 조정’은 연금개혁에 따른 공적연금의 급여 하락 또는 기

여와 급여의 연계를 강화한 정도로써, 각국의 공적연금에서의 관대성(generosity)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Scruggs & Allen(2006)은 Esping-Andersen(1990)이 조

작화한 탈상품화지수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의 관대성지수

(Pension Generosity Index, PGEN)를 재구성한 바 있다.18) 이에 본 연구는 총 33개국의 복지

급여 관대성을 측정한 Scruggs의 공적연금 관대성지수에 기초하여 연금개혁에 따른 모수적 조

정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연금개혁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급여 적

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 관대성지수는 연금개혁에서의 모수적 

조정의 요소들이 두루 반영되어 있는 장점을 갖는다.19) 이 지수는 Allen & Scruggs가 구성한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Dataset(CWED)에서 추출이 가능하며,20) 현재 2010년까지 

업데이트되어 있다.

‘재조준화’는 축소지향적 연금개혁으로 인해 적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의 위험

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최저소득보장(이하 노후최저보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최대 급여액(full amount)의 비율(%)’로 파악하게 된다.21) 일반적으로 

18) 그 전까지 복지국가 – 복지수준 – 의 관대성은 대개 지출수준을 바탕으로 분석되었고, 이것이 질적 수준의 

대리지표로 인식되었다. 복지국가 재편 과정을 겪으면서 인구고령화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

하여 복지지출 수준이 제도 확장 없이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제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

게 되었다(김수완･백승호, 2011).
19) PGEN은 독신과 부부 각각에 대한 연금급여의 순소득대체율, 은퇴 후 기대여명이 반영된 예상 수급기간, 완

전연금 수급을 위한 적격기간, 피용자 기여율을 모두 더한 값에 수급률(take-up)을 곱하여 측정하고 있다. 
20) http://cwed2.org/download.php
21) 기초연금에서는 완전연금(full pension), 최저연금과 범주형 공공부조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이에 해당한다.



266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3호

활용되는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최초 수급시점에서의 급여비율을 말하는

데,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므로(이용하, 2007) 평균소득자에 기초한 

소득대체율은 취약계층의 급여수준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기초연금, 최저연

금,22) 보충연금(pension supplement), 노인 대상 범주적 공공부조와 같이 노후소득보장의 최

하단부에 위치한 각 제도들의 실제 보장수준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마다 제도구성 

형태에 따라서 거주기간, 기여기간, 소득 및 재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에 따라 노후최저

보장 급여가 부분적으로 삭감되기도 하나,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최대 급여액은 각국의 상대적

인 적정성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최옥금･한신실, 2016). 본 연구는 분석국가들의 노

후최저소득보장제도를 재개념화하였고(표 6 참조), 해당 제도들의 최대 급여액은 미국 사회보

장국(SSA)과 ISSA에서 발간하는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SSPTW), EC

와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MISSOC의 Comparative Tables, 그리고 각국의 정부기관 및 통계청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표 6] 분석국가들의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 재개념화

국가 노후최저소득보장의 형태 해당 제도

AT 소득조사 기반 기여형 최저연금 Ausgleichszulage

CH 범주형(노인 대상) 사회부조 EL(Ergänzungsleistungen)

DE 범주형(노인 대상) 사회부조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DK 거주 기반 기초연금 Folkepension

FR 기여형 최저연금 Minimum contributif

IT 소득조사 기반 기여형 최저연금23) Intergrazione al trattamento minimo

NL 거주 기반 기초연금 Algemene Ouderdomswet(AOW)

SE 연금액 조사 기반 최저보증연금 Garantipension(GP)

UK 범주형(노인 대상) 사회부조 State pension credit

주) 저자 구성.

22) Goedemé(2012)은 오직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만으로 급여수준을 보충하는 형태를 최저연금(minimum 

pension)으로 규정하고, 소득/자산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보충연금(pension supplement)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기확정된 소득비례연금을 보충한다는 점에서 Goedemé(2012)이 분류한 최저연금과 보

충연금 모두 ‘최저연금’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Bahle et al.(2011)는 

소득/자산조사와는 별개로 소득비례연금 내에 하한선을 규정하거나, 소득비례연금 급여수준만으로 보충급

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모두 최저연금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최저연금의 범위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정의하느

냐를 두고 의견이 갈라지만, 소득비례연금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노후최저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

가 없다. 
23) 이탈리아의 경우, 1995년 개혁에서 최저연금을 폐지하였으나 완전이행까지의 경과기간을 상당히 길게 두었

기 때문에 - ‘Grandfathers’ clause‘ - 여전히 상당수의 연금수급자들이 최저연금 대상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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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유연화와 이중화를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원인조건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는 고용보호법제(EPL) 지

수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적 해고(EPR)와 집단적 해고(EPC)에 관한 고용보호 규제

(EPRC)를 활용하였다. EPL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 지표에 가깝고, 유연성 ‘자

체’를 측정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나, 각국이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실시한 정책

적 ‘조치’의 정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24) 

‘노동시장 이중화’ 정도는 비정형 고용을 증가시키는 한계적 유연화의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OECD의 한시적(temporary) 근로와 시간제(part-time) 근로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다(Chung, 

2012). 이 두 가지 지표는 Muffels & Wilthagen(2011)의 ‘내적 유연성(internal flexibility)’을 구

성하는 지표로, 계약과 시간에서의 유연성을 대표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를 완전

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의 논의들이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고용

(underemploy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시적, 시간제 근로가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

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 이중화의 원인조건으로 활용하기에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Davidsson & Naczyk, 2009; 최영준, 2013; 남재욱, 2017b). 이때 시간제 근로와 

한시적 근로에 관한 조건들은 ‘고차원 구성’을 통하여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였다.25)

다음으로, 결과조건은 노인빈곤 측면의 대리지표로 중위소득 60%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

율로 설정하였다(그림 3 참조). 상대빈곤율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개

념으로 빈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사회구성원과 공동체의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개념을 말한다

(이준구, 2011). 일반적으로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기준 40~60%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60% 기준은 국가별로 빈곤수준을 비교할 때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다(최성은, 2013). 유럽통계

청의 상대빈곤선 기준 역시 이와 동일하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별로 실질적 빈곤수준을 

정의하는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럽 차원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EU의 상

대빈곤선 기준을 따른다.

24) 이 지수는 고용보호에 관한 법적 규범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

구하고(김준, 2015), 다수의 연구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활용되어 왔다.
25) 고차원 구성은 여러 개의 인과조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건들을 그룹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추상화

된) 조건으로 취급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차원 구성의 보충성(compensate) 규칙

에 따라 2개의 서로 다른 조건이 서로를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평균값을 취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Rag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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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럽 주요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1995~2014년)
(단위: %)

      주) 스위스는 1995~2006년, 덴마크와 스웨덴은 1995~1998년의 노인빈곤율 수치가 부재함.
      자료: Eurostat(2018), EU-SILC Survey: At-risk-of poverty rate(65 year or over)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9년 6

월 접속)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값들은 각 지표들의 4년 단위별 평균값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값을 활용하는 방식은 해당 분석기간에서 특정년도의 이례적인 상황 또는 수치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 해당기간에 일부 결측값이 있을 시 해당년도

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부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남재욱, 

2017b). 이에 특정 국가에서 각 4년의 기간 내내 결측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사례에서 제외하였

다. 그 결과, 총 29개의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퍼지점수 계측(Fuzzy-sets calibration)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을 실시하려면 앞서 살펴본 각 조건들에 기초하여 퍼지셋 소속점수

(Fuzzy-set membership score, FMS)를 산출하는 계측(calibration)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계측방식은 다양하나, 본 연구는 Ragin(2008)의 직접적 계측방식(direct mathod of calibration)

을26) 통해 3가지 질적 구분점 – 완전소속(0.95), 완전비소속(0.05), 소속여부의 경계(0.5) - 을 설

26) 간접적 계측방식은 표준화점수(Z-Score)와 같은 외부적 기준을 통해 연구자가 주어진 간격 척도의 값의 사

례들이 얼마나 목표 집합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 계측방식과 간접적 

계측방식의 결과들은 서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몇몇 지점에서 꽤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동일한 일반적 기

준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간접성과 회귀분석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연구

자가 직접적 계측방식을 위한 외부적 기준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간접적 계측방식이 보다 유용하게 소속점수

를 제공해 줄 수 있다(Rag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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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된다. 이 3가지 질적구분점을 바탕으로 로그비(log ratio)를 계산하여 각 사례들의 퍼지

셋 소속점수(FMS)를 결정한다.27) 이어서 최솟값의 원리에 따라 범주값들의 최소치가 각 원인조

건조합의 소속점수로 산출된다.

질적구분점의 설정 기준은 아래 [표 7]과 같다. 각 조건들의 완전소속과 완전비소속의 기준

은 1995년 이후 – 노동시장 구조의 경우, 1987년 이후 – 9개국에서 나타낸 가장 높은 수치(최댓

값)와 가장 낮은 수치(최솟값)로 정하였고, 소속과 비소속의 질적 전환점은 완전소속과 완전비

소속의 중간값으로 하였다. 이 같은 퍼지계측과 분석은 모두 Fs/QCA 3.0을 활용하였다.

[표 7] 직접적 계측방식에 따른 질적 전환점의 설정

조건 구분
완전소속

(0.95)
질적 전환점

(0.5)
완전비소속

(0.05)

원인조건

① 연금제도 변화

공적연금의 관대성 14.7 12.3 8.7

노후최저소득보장(%) 34.0 23.3 13.3

② 노동시장 구조 변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 3.0 2.6 1.1

시간제 근로(%) 32.3 15.2 8.8

한시적 근로(%) 15.2 10.3 5.7

결과조건
(중위소득 60%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
27.8 15.7 5.6

4. 분석 결과

1) 노인빈곤의 필요조건 검증

본 장에서는 노인빈곤(pov)에 대한 결합인과관계를 본격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결과조건

과 그 부재, 그리고 원인조건들과 그 부재 간의 필요성(necessity)을 검증하였다. 이때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사례에 있어서 동일한 원인이 어떤 식으로든 선

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인과관계를 도출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접근은 더 까다로

운 조건을 도출하는 필요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28) 따라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과 같은 

27) 퍼지셋소속점수explogexplog
28) 충분조건을 먼저 확인할 경우, 필요조건 확인이 선행될 때 나타나는 조건들이 검증되지 못하고, 결국은 제한

된 다양성의 문제로 인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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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중심 연구에서는 충분성을 확인하기 전에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조건에 소속된 모든 사례들이 어떤 결과조건과 일관된 관계를 갖지 않

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함에 있어서 해당 조합의 검증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Ragin(2008)은 ‘일관도(consistency)’와 ‘설명력(coverage)’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 중 일관도는 양적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의도(p-value)에 가깝고, 범

위(coverage)는 설명력(  )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9) 일관도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

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Ragin은 최소 0.75~0.8 이상을 제안한 바 있

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0.75를 기준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30) 

아래 [표 8]은 필요조건을 검증한 결과로, 노인빈곤 유발(pov)에 있어서 본 연구의 일관도 기

준인 0.75와 설명력 기준인 0.5를 초과한 것은 고용보호의 부재(~epl)와 이중화의 부재(~atp)의 

관계로 나타났다. 고용보호가 느슨하다고 하여 높은 노인빈곤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노인

빈곤을 발생시키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고용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보호

의 실재 역시 노인빈곤 예방(~pov)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나, 고용보호의 정도가 노인빈곤을 결

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느슨한 고용보호와 노인빈곤과의 관계는 최영준

(2013)의 연구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호의 정도가 낮아서 발생하는 고용상의 불안정

성이 높은 노인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국

가들에서 항상 고용보호가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이 대체로 

고용보호가 엄격한 국가들에서 이로 인해 노인빈곤에서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이중화의 부재가 노인빈곤 유발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예상을 벗어난 결과

이다. 이는 매 시기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았던 네덜란드와 한시적 근로 비중이 높았던 스웨덴

의 사례 – 비교적 잘 관리된 2차 노동시장 - 가 과다대표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

분 해석상의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구조와 근로빈곤과의 관계를 다룬 남

29) 일관성이 낮으면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받지 못함을 의미하고, 설명력이 낮을 경우에는 가설이 성립하나 이

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Ragin, 2008).
30) 아울러 원인조건 조합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또 다른 기준으로 PRI(Proportional Reduction Interpretation)

이 있다.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은 이론적으로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결과조건과, 결과조건의 부정(negation)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PRI는 특정 원인조건조합이 

결과조건과, 결과조건의 부정을 동시에 충족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논리적 모

순의 위험도는 높아진다(Schneider & Wagemann, 2012). 이에 본 연구는 PRI가 0.5를 초과한 사례만이 검

증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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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2017a)에서도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질적 측면에

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노인빈곤의 유발에 있어서 일관

도를 충족한 두 원인조건들을 각각 비교해 보면, 시간제 근로와 한시적 근로로 이루어진 이중

화의 부재(0.7746)보다 고용보호의 일관도(0.8009)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금제도에 관한 원인조건 가운데 노후최저보장만이 노인빈곤 예방(~pov)과의 관계에

서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 즉 높은 노인빈곤율을 나타내는 모든 사례에서 노후최저보장이 취

약한 것은 아니나,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노후최저보장

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노인빈곤의 실재(pov)와 부재(~pov)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구분
노인빈곤의 실재(pov) 노인빈곤의 부재(~pov)

일관도 설명력 일관도 설명력

gen 0.6038 0.6046 0.6838 0.6373

~gen 0.6378 0.6842 0.5758 0.5750

min 0.6291 0.6380 0.7646 0.7218

~min 0.7256 0.7681 0.6165 0.6074

epl 0.5905 0.5782 0.8834 0.8050

~epl 0.8009 0.8806 0.5371 0.5497

atp 0.6061 0.6600 0.7446 0.7546

~atp 0.7746 0.7652 0.6645 0.6109

주) gen: 공적연금 관대성, min: 노후최저보장, epl: 고용보호, atp: 노동시장 이중화이며, 각 조건의 부재(absent)조건은 
앞에 ‘~’를 붙여 표기함.

2) 노인빈곤의 충분조건 검증31)

(1) 노인빈곤 유발의 충분조건 검증

노인빈곤 유발(pov)에 관한 충분조건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9], [표 10]과 같다. 노인빈곤

의 유발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조건조합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총일관도는 0.8750, 총설

명력은 0.8994로 해당 원인조건조합들이 결과집합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조건 검증에 있어서 노동시장 조건들(epl, atp)의 경우, 분석시점(1995~ 1998/ 

1999~2002/2003~2006/2007~2010년)보다 8년 이른 시점(1987~1990/1991~1994/1995~1998/1999~2002

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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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인빈곤 유발(pov)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원인조건조합

[Model] pov = f(gen, min, epl, atp)

원인조건조합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epl 0.8009 0.4214 0.8806

gen*~min 0.4780 0.0985 0.8941

solution coverage: 0.8994

solution consistency: 0.8750

[표 10] 시점별 노인빈곤 유발(pov)의 원인조건조합 유형 변화

구분 1995-1998 1999-2002 2003-2006 2007-2010

UK

~epl

0.95 0.95 0.95 0.94

DE 0.51 0.48 0.35 0.35

DK - 0.7 0.72 0.72

CH - 0.88

FR
gen*~min

0.46 0.47 0.54 0.57

IT 0.5 0.54 0.59 0.63

첫 번째 조합은 고용보호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 노인빈곤 유발과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고용보호의 부재(~epl)가 노인빈곤 유발의 원인조건조합으로 도출된 것은 연금제도의 설계와

는 별개로, 근로 당시의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훗날 노인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 분석기간 동안의 영국(95/98, 99/02, 03/06, 07/10)

과 덴마크(99/02, 03/06, 07/10), 그리고 스위스(07/10), 독일(95/98)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고용보호가 강해지는 추세를 나타내며, 이전에는 고

용보호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 노인빈곤 유발로 이어졌다. 분석국가들 가운데 매 시기 고

용보호가 가장 느슨했던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는 부정적 결과가 

두드러지는 사례이다. 영국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가 평균 1.13으로 분석국가들 가운

데 고용보호가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OECD, 2018). 분석국가들 가운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보호가 취약한 스위스의 경우 – 평균 1.6 수준 - , 상당수의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비롯

한 비정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법에서도 고용보호를 대단히 약한 수준에서 규

정하고 있다. 스위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탈규제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애당초 노동법에서의 고용보호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자유주의적이라는 점

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Häusermann & Schwander, 2011). 

두 번째 조합은 공적연금제도가 대체로 관대하지만, 노후최저보장이 미흡한 경우 노인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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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발되는 것으로, 연금제도에 관한 원인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후반까지의 이탈리아와 2000년대 이후 프랑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탈리아는 평균소득

자의 이론적 순소득대체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 또한 78%로 상당

히 높은 편에 속한다(EU, 2012). 두 나라 모두 상당히 관대한 수준의 공적연금제도를 갖고 있지

만 노후최저보장의 수준은 영국과 독일을 제외하면, 전체 분석국가들의 평균값에 미치지 못한

다. 특히 이탈리아는 1995년 개혁(Dini reform)을 통해 최저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게 됨에 

따라, 양육이나 실업 등으로 소득비례연금의 기여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급여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OECD, 2015).32) 시점별 해당 원인조건조합의 소속정도는 최근

으로 올수록 더 높아지는 추이를 나타낸다. 

(2) 노인빈곤 예방의 충분조건 검증

이어서 노인빈곤 예방(~pov)에 관한 충분조건을 검증하였다(표 11, 표 12 참조). 노인빈곤 

예방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조건조합 역시 두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총일관도는 0.9582, 총설

명력은 0.7228로 노인빈곤 유발의 조합에서보다 더 높은 일관도를 나타냈다. 

[표 11] 노인빈곤 예방(~pov)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원인조건조합

[Model] ~pov = f(gen, min, epl, atp)

원인조건조합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gen*~min*epl 0.3633 0.1570 0.9372

min*epl*atp 0.5658 0.3594 0.9599

solution coverage: 0.7228

solution consistency: 0.9582

[표 12] 시점별 노인빈곤 예방(~pov)의 원인조건조합 유형 변화

구분 1995-1998 1999-2002 2003-2006 2007-2010

DE ~gen*~min*epl 0.49 0.52 0.65 0.65

NL
min*epl*atp

0.56 0.64 0.81 0.83

SE - 0.54 0.67 0.57

첫 번째 조합은 공적연금제도의 관대성이 낮고 노후최저보장이 미흡하더라도 고용보호가 

32) 이탈리아의 최저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의 기여이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절성이 강한 이탈리아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노동자들은 소득비례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Karamessini, 2008; 정창률 외, 20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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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할 때 노인빈곤 예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즉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하더

라도 근로 당시 고용보호가 엄격한 경우에는 노인빈곤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하는 사례는 독일(99/02, 03/06, 07/10)이 유일하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소득비례연금을 유지

해 온 대륙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저연금이 부재한 유일한 국가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 

차례의 연속적인 개혁을 통해 소득비례연금의 관대성을 낮추고,3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

형 공공부조(GAE)를 통한 제한적인 방식으로 노후최저보장을 제공해 왔다. Seeleib-Kaiser et 

al.(2012)에 따르면 자산조사형 최저소득에 의지하는 연금생활자들을 비교할 때, 독일의 상황

이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즉 노후보장에서의 취약함을 노동시장에서의 엄격한 고용보호

를 통해 상당 부분 상쇄해 온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법률상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높은 편

에 속한다(Ebbinghaus & Eichhorst, 2006). 이 같은 분석결과는 연금개혁의 장기적인 영향으

로 향후 공적연금제도 – 소득비례연금 - 의 관대성이 더욱 낮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자칫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보호가 느슨해질 경우 – 유연성이 높아질 경우 –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만으로는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조합은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으나, 노후최저보장이 잘 되어 있고, 고용보호가 엄

격할 때 노인빈곤의 예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네덜란드(95/98, 99/02, 

03/06, 07/10)와 스웨덴(99/02, 03/06, 07/10)이 이 조합에 해당한다. 두 나라 모두 평균임금 대

비 28~30%를 노후최저보장에서 최대 급여액으로 제공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시간제 근로, 스

웨덴은 한시적 근로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34)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규제가 강하고 법률상의 해고규정이 매우 엄격한 탓에 고용보호

의 정도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Anderson, 2012). 그런 가운데 1990년 이후 

‘내부적-수량적’ 유연화의 일환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증가시켜 왔다. 1990

년대 이래로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평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다(OECD, 2018). 네덜란드는 1996년 유연안정성 협약에서 노동

시장 유연화(flexibility)의 조치들을 지속하고, 시간제 근로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보호

(security)를 규정하였다(Schils, 2009). 이를 바탕으로 199년 유연안정성에 관한 법률(The 1999 

Flexibility & Security Act)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해고와 기간제 계약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

였다. 한편, 유사근로자 보호,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권리 강화,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33) 일련의 연속적인 연금개혁의 결과, 독일 국민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은 매년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Deutsche Rentenversicherung, 2012, 2017; 유호선 외, 2017: 58 재인용). 1990년 50.2%였던 총소득대체율

은 2013년 45.1%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유사한 복지레짐을 가진 이탈리아, 프랑스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34) 2장의 [그림 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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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하였다(김학노, 2004; 한형서, 2006).35) 한 가지 두드러지는 사실은 네덜란드의 시간

제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1년 기준, 네덜란드에서 자발

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전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70% 수준이다.36) 

이처럼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37)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외부자

에 대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네덜란드는 근로 당시 유연

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빈곤의 위험을 기여이력과 연계되지 않은 거주 기반

(residence-based) 기초연금(AOW)을 통해 예방해 왔다(Bannink & de Vroom, 2007). 네덜란

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거주자에게 순최저인금 대비 70% 수준의 정액급여를 거주기간

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다. 즉 네덜란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야기할 수 있는 노인빈

곤의 위험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노후최저보장을 통해 상당 부분 상쇄해 온 것이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는 네덜란드 복지국가에서 외부자에 대한 지향성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오

히려 내/외부자 간 격차를 복지국가가 완화시키고 있다는 주장(Hemerijck et al., 2000)을 뒷받

침한다. 

35) 1990년 당시 네덜란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7%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서비스업 종사

자의 비율은 64%(민간 47%, 공공 17%)에 달하였다. 이는 주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유연화된 일자

리로 이루어져 있었다(Hoogenboom, 2011). 또한 1983~2000년 사이 네덜란드의 일자리는 매년 2%씩 증가

하였고, 이는 EU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이승윤･남재욱, 2018). 이 기간에 증가한 일자리 약 200만개 

가운데 75%가 시간제 일자리로 구성되었고, 이는 곧 여성고용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

장참여율은 1975년 33%였던 것에서 2000년에는 6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Visser & Hemerijck, 1997).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나갔다. 1993년에는 전일

제 노동의 1/3 미만 일자리에 적용되던 최저임금 및 최저휴가급여 배제조항이 삭제되었다. 1995년에는 노

동시간법(Working Hours Act)을 제정하여 시간제 근로와 유연한 고용을 촉진시켰고, 1996년 평등대우법

(Equal Treatment Act)을 통하여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임금,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교육훈련, 부가급여 

등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법적 규정을 강화하였다(전병유, 2011).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에

서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는 여성고용의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핵심 전략이기도 했다.
36) 유럽 국가들에서 시간제 근로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고용형태로 평가되며, 노조 또한 이를 지지하는 추세

이다(정이환 외, 2003).
37) 1990년대 이후 활성화(activation)의 기류 속에서 유럽 노동시장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연안정

성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스웨덴 노동시장 역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유연안정

성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유연안정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결합시킨 것으로, 이 두 개

념들이 정책과 제도 배열에 따라 긍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근로자 보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작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flexibility)’을,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시장 약자들의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차원의 정책적 전략이기도 

하다(Wilthagen & Rogowski, 2002). 과거 직업안정성(job security)을 중시했던 안정성 개념은 1990년대 네

덜란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근로를 담보할 수 있는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외부적-수량적’ 유연성을 따르는 덴마크와 달리,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은 시간제 근로를 비롯

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적-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다. Schmid(2015)와 같이 유연안정성에 관한 

부정적 평가들도 존재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의 문제들을 사회보장을 통한 지원으

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유연화･이중화된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남재욱 외, 2016).



276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3호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에 기반한 북유럽식 유연안정성 모델

을 채택해 왔다. 같은 사민주의 국가군인 덴마크와 비교할 때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엄격

하고38), 수량적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해고 대신 임시직 비중을 늘리는 고용전략을 택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꾸준히 공공부문의 임시직 일자리를 증가시켜 온 것이 대표적이다

(Bonoli, 2010). 임금분배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연대임금정책의 전통에 힘입어 정규직과 임시

직의 임금격차가 낮고, 법규정과 단체협약조항에서 차별처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39) 과

거보다 규제가 완화되고 이중화된 노동시장에서 임시직, 파견직과 같은 비정형 근로에 종사하

더라도 노동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은 철저한 개별수지상등 원칙에 따르는 NDC로 소득비례연금체계를 전

면 재구조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이전에는 거주에 기반한 보편적 기초연금(AFP)이 

있었고, 이후에는 수급요건이 덜 엄격한 최저보증연금을 통해 기초보장을 실시해 온 점은 근로 

당시 노동시장에 발생한 격차와, 소득비례연금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개선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네덜란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전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스웨덴 복지국가가 내/외부자의 격차를 낮춰왔다는 주장(Häusermann & 

Schwander, 2012)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가입자들의 NDC로의 전환속도가 빠르다는 점 – 
연금개혁의 이행속도가 빠르다는 점 - 을 감안하면 최저보증연금을 통하여 노동시장 외부자들

의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경로는 점차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네덜란드와 스웨덴이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조합은 분절성이 강한 노동시장에서 특히 외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노

후최저보장제도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실시하여 연금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가 결합하여 노인빈곤 측면에서 나타낸 성과 여부, 그리고 성과창출의 다양한 경로들을 분석하

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에 대한 느슨한 고용보호 및 약한 노동시장 이중화가 노인빈곤 유발의 필요조

건으로,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와 적절한 노후최저보장이 노인빈곤 예방의 필요조건

38) 영국을 비롯한 자유시장경제(LME)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조정시장경제

(CME) 국가들보다는 낮은 편에 속한다.
39) 그 예로, 차별처우금지법을 통하여 비정형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을 비롯한 여러 노동조

건에서의 차별처우를 금지해 온 것을 들 수 있다(조돈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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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노인빈곤 유발에 대한 충분조건을 검증한 결과, ①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가 약할 때, ② 공적연금제도는 관대하나, 노후최저보장이 취약할 때, 노인빈곤이 나타나

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의 독일, 매 시기 영국, 스위스, 

덴마크가 노인빈곤 유발에 있어서 ①의 경로를 따랐고, 2000년대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②

의 경로를 따랐으며, 두 나라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경로의 소속된 정도는 강해졌다. 셋째, 

노인빈곤 예방에 관한 충분조건 검증 결과, ① 공적연금제도의 관대성이 약하고, 노후최저보장

이 취약하나,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엄격할 때, ② 노동시장이 이미 이중화되었지만 정규

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엄격하고, 노후최저보장이 적절할 때의 두 조합이 노인빈곤 예방의 경로

로 나타났다. 이때 ①의 경로를 따른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이 유일하며, 매 시기 네

덜란드와 스웨덴이 ②의 경로에 따라 노인빈곤을 예방해 왔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노인빈곤은 연금제도만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근로 당시 노동시장 상황

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부정합성을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근로 당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의 정도가 각각 노인빈곤 발생과 예방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각국이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관대

한 공적연금제도만으로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후최저보장

이 취약할 때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관대성을 약화시켜 온 연금

개혁의 영향이 뒤늦게,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혁이 동반하는 급여 삭감을 적

절한 노후최저보장을 통해 보완하지 못할 시, 노인빈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노동시

장 이중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조합은 관대한 공적연금제도가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노후최저보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과 같이 이미 규모가 큰 외부 

노동시장을 가진 경우, 기여이력과 연계되지 않거나 – 노동이력과 무관하거나 – 연계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형태의 노후최저보장이 노인빈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책조합들은 시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유지

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물론 노후최저보장만으로 노인빈곤 측면에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인빈곤의 가능성, 즉 점차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적절한 수준의 노후최저보장과의 결합으로 노인빈곤

을 낮출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결국 외부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더

불어, 노후최저보장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때 오늘날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점차 개선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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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연금제도의 성격이 다양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들이 상이하다는 점에 비

추어 본다면,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조합 역시 어느 하나에 국한되

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각국의 연금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결합하

여 노인빈곤을 유발 또는 예방해 온 사례들과 연금개혁의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제도가 성숙한 시점에서 재정안정화 차원의 연금개혁을 실시했던 서구 복지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제도 확대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

런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례적으로 외부 노동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경험하였고, 

이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와 저급여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자 기초연금 급여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 본연의 역할이 모호하고, 연금개혁의 방향 역

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40)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재정불안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

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하락은 향후 노후소득의 부족을 가져올 개연성을 

갖고 있다(이다미･정창률, 2019). 이는 연금제도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는 은퇴 전 소득유지 

기능이 앞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흔히 연금개혁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라 평가받는 서구 국가

들의 경우, 다층체계를 구성하는 제도 간 역할이 분명한 공통점을 나타낸다. 노인빈곤을 예방

하기 위한 노후최저보장제도와, 소득유지를 위한 소득비례연금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한국은 단일한 소득비례형태에서 국민연금의 축소,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외형상으로는 다층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각 층별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정창률, 2010). 따라서 합목적성이 결여된 채 불균형적으로 층화되어 온 다층체

계에서 각 제도 간 역할분담이 보다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연금제도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빈곤 측면에서의 성과를 노동시장 

구조와 결합하여 보다 다면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의 한계로 인해 더 장기적인 시점에서 성과 창출의 경로를 다루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남

는다. 또한 퍼지셋 분석의 특성상 독립적 인과관계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배제한 것은, 이후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보다 풍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

의 내용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40) 지난 2018년 실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당시 제도발전위원회는 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초점을 둔 

탓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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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of pension systems 

and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in major European countries:

Focusing on the combination of labour market structure

Dahmi Lee*

4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mbination of the changes in the pension systems and the labour market 

structure (i.e.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dualisation), and its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of the 

elderly in major European countries using Fs/QC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lderly poverty is 

managed not only by the pension system but also by how it is combined with the labour market 

environment at the time of work. Second, the outcome for poverty alleviation of the elderly depends on 

how countries manage the labour market flexibility. Third, while the generous public pension alone does 

not prevent elderly poverty, limited minimum income protection for the elderly causes elderly poverty; 

adequate minimum income protection for the elderly manages the adverse outcome such as labour market 

dualisatio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e labour market policy - which can 

improve the quality of secondary labour market – to be accompanied by adequate minimum income 

protection for the elderly. Furth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 between income-related pension and 

basic income security system.

Keywords: pension system, pension reform, labour market structure, elderly poverty,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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